
음식점 등 가격 표시제 시행 안내

식육 중량 표시 적용범위(예시)
▶ 생고기(소고기, 돼지고기 등)를 구워먹는 경우
▶ 양념된 갈비,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
▶ 요리(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)의 고기 추가 주문 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
▶ 애벌(훈제 등)구이 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  

※ 적용제외 되는 사례

① 탕, 찜, 찌개, 보쌈, 족발(닭발), 육회, 스테이크, 돈까스, 바베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

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제외

② 샤브샤브,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 (단, 추가고기는 표시대상) 

③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, 오리 등은 제외
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(위탁급식영업은 제외)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

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,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

“최종지불가격”으로 표시

▶ 위반 시 : 1차(시정명령), 2차(영업정지 7일), 3차(영업정지 15일)

모든 식품접객업소 “최종지불가격” 표시제 시행(‘13.1.1일 시행 )01

기 존

○○음료 … 10,000원

○○요리 … 20,000원
※ 봉사료 10%, 부가가치세 10% 별도

변 경

○○음료…12,000원
○○요리…24,000원

2013. 1. 1 부터

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,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

가격을 함께 표시 가능.

▶ 위반 시 : 1차(시정명령), 2차(영업정지 7일), 3차(영업정지 15일)

불고기,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 표시(‘13.1.1일 시행)02

기 존

갈비 1인분 180g … 18,000원

등심 1인분 150g … 33,000원

변 경

갈비 100g … 10,000원

등심 100g … 22,000원
(1인분 150g … 33,000원)

2013. 1. 1 부터



신고 면적이 150㎡(45평)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영업소의 입구나

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

표시(2013.4.30 까지 계도기간 운영)

▶ 위반 시 : 1차(시정명령), 2차(영업정지 7일), 3차(영업정지 15일)

음식점 「옥외가격 표시제」 시행(‘13.1.31일 시행)03

대상업소
▶ 신고 면적이 150㎡(45평) 이상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

표시품목 수
▶ 주요 품목 5가지 이상, 취급메뉴 5가지 미만일 경우 전 품목 표시

※ 공기밥, 라면사리 등은 제외

가격표 디자인·규격
▶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는 범위 내 자율적 시행

▶ 가격표 양식(디자인)은 향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

게시위치 및 방법(※옥외광고물 등 관련법규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게시)

▶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

▶ 창문, 외벽면, 집합건물의 이동통로(1층 로비·승강기 입구 등) 게시 가능

 ※ 실외 입간판·베너(이젤 포함)·현수막 형태로 게시는 불가

⇒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

▶ 기존 메뉴판(책자형 포함)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.

▶ 투명한 창문, 출입문 등의 내부에 직접 부착하여 옥외 게시물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

경우는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본다.

▶ 푸드 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.

문의절차
▶ 시청 위생정책과 : 031)228-2227, 2676

▶ 장안구청 : 031)228-5328

▶ 권선구청 : 031)228-6326

▶ 팔달구청 : 031)228-7394

▶ 영통구청 : 031)228-8923


